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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[시행 2025. 7. 22.] [법률 제20991호, 2025. 7. 22., 일부개정]
법무부 (상사법무과) 02-2110-3167

 

제577조(서면에 의한 결의) 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

있다.

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.

③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.

 
         제4절 정관의 변경
 

제584조(정관변경의 방법)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.
 

제585조(정관변경의 특별결의) 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

의 동의로 한다.

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,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

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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